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시기

토지수용법 제71조제7항은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을 받은 것이어야만 

하고,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경된 공

공사업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설치 사업이라면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연후에야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835 판결) ※같은 뜻

의 판례 : 대법원 1994.08.12 선고 93다50550 판결 ; 1995.01.10 선고 94다31310 판결


